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com)에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두산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12(효성동,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등 록 번 호 122-82-09103 102-81-31754 102-81-01957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양 종합엔지니어링(주) 동양 종합엔지니어링(주)

감리금액 3,935,622,000 844,540,000 462,000,000 264,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 54360호(2023.12.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370세대 중 일반분양 6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06세대 (일반[기관추천] 60세대, 다자녀가구 49세대, 신혼부부 122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5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
000557

01 049.3496 49 49.3496 20.3353 69.6849 33.8483 103.5332 25.5018 114 11 - 32 3 11 57 57 3

02 059.9389A 59A 59.9389 24.4565 84.3954 41.1114 125.5068 30.8852 368 36 36 66 11 33 182 186 4

03 059.8521B 59B 59.8521 25.7874 85.6395 41.0518 126.6913 31.3405 117 12 12 21 4 12 61 56 2

04 059.9389T 59AT 59.9389 24.4565 84.3954 41.1114 125.5068 30.8852 8 - - 1 - - 1 7 -

05 074.2142B 74B 74.2142 31.4607 105.6749 50.9027 156.5776 38.6726 13 1 1 2 - 1 5 8 -

합  계 620 60 49 122 18 57 306 314 9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49.3496 059.9389A 059.8521B 059.9389T 074.2142B

약식표기 49 59A 59B 59AT 74B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 층구분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일계약 시 2024.02.26 2024.04.15 2024.11.15 2025.06.16 2026.01.15 2026.06.15 2026.11.16

49
101동

(3,4,5호)

1층 3 134,098,900 221,601,100 355,700,000 10,000,000 2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106,710,000
2층 2 135,531,500 223,968,500 359,500,000 10,000,000 2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3층 3 137,831,200 227,768,800 365,600,000 10,000,000 2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109,680,000
4층 2 139,150,700 229,949,300 369,100,000 10,000,000 2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110,730,000

5~10층 18 142,015,900 234,684,100 376,700,000 10,000,000 2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113,010,000
11~20층 29 144,202,500 238,297,500 382,500,000 10,000,000 2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114,750,000
21~30층 30 145,635,100 240,664,900 386,300,000 10,000,000 28,630,000 38,630,000 38,630,000 38,630,000 38,630,000 38,630,000 38,630,000 115,890,000
31층 이상 27 147,067,700 243,032,300 390,100,000 10,000,000 2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117,030,000

59A

106동
(1,3,4호)
107동

(1,3,4,5호)
108동

(1,3,4,5호)
109동

(1,2,4호)

2층 10 172,779,100 285,520,900 458,300,000 10,000,000 35,830,000 45,830,000 45,830,000 45,830,000 45,830,000 45,830,000 45,830,000 137,490,000
3층 14 175,568,900 290,131,100 465,700,000 10,000,000 36,57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139,710,000
4층 13 177,378,500 293,121,500 470,500,000 10,000,000 3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141,150,000

5~10층 84 181,073,100 299,226,900 480,300,000 10,000,000 3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144,090,000
11~20층 111 183,825,200 303,774,800 487,600,000 10,000,000 38,760,000 48,760,000 48,760,000 48,760,000 48,760,000 48,760,000 48,760,000 146,280,000
21~30층 91 185,672,500 306,827,500 492,500,000 10,000,000 39,250,000 49,250,000 49,250,000 49,250,000 49,250,000 49,250,000 49,250,000 147,750,000

31층 이상 45 187,482,100 309,817,900 497,300,000 10,000,000 3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49,190,000

59B

106동(2호)
107동(2호)
108동(2호)
109동(3호)

3층 2 178,132,500 294,367,500 472,500,000 10,000,000 3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47,250,000 141,750,000
4층 4 180,017,500 297,482,500 477,500,000 10,000,000 3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143,250,000

5~10층 22 183,749,800 303,650,200 487,400,000 10,000,000 38,740,000 48,740,000 48,740,000 48,740,000 48,740,000 48,740,000 48,740,000 146,220,000
11~20층 33 186,539,600 308,260,400 494,800,000 10,000,000 39,480,000 49,480,000 49,480,000 49,480,000 49,480,000 49,480,000 49,480,000 148,440,000
21~30층 40 188,386,900 311,313,100 499,700,000 10,000,000 3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149,910,000
31층 이상 16 190,271,900 314,428,100 504,700,000 10,000,000 40,470,000 50,470,000 50,470,000 50,470,000 50,470,000 50,470,000 50,470,000 151,410,000

59AT

106동(4호)
107동(1,5호)

108동(1,3,5호)
109동(1,4호)

1층 8 177,378,500 293,121,500 470,500,000 10,000,000 3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141,150,000

74B 105동(3호)

5~10층 4 217,642,100 359,657,900 577,300,000 10,000,000 4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173,190,000
11~20층 2 220,959,700 365,140,300 586,100,000 10,000,000 4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175,830,000
21~30층 5 223,184,000 368,816,000 592,000,000 10,000,000 4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77,600,000
31층 이상 2 225,408,300 372,491,700 597,900,000 10,000,000 4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59,790,000 179,370,000

■ 단위세대 I 1층세대 전용정원
• 본 아파트는 총 620세대 중 아래 표와 같이 일부 1층 세대(8세대)에 한하여 장기임대방식(70년)으로 “1층세대 전용정원”을 공급하며, 각 타입의 동배치 등에 따라 1층세대 

전용정원의 구조, 면적 등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세대 당 육백만원(\6,000,000)으로서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타입 동 호수 임대료(70년 임대) 임대료 납부시기 타입 동 호수 임대료(70년 임대) 임대료 납부시기

59AT

106 104

6,000,000
입주지정기간 내

(아파트 잔금 납부 시)
59AT

108 103

6,000,000
입주지정기간 내

(아파트 잔금 납부 시)
107 101 108 105

107 105 109 101

108 101 109 104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804-545481 작전현대아파트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2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49 5,000,000 500,000 4,500,000

59A,B,AT 13,000,000 1,300,000 11,700,000

74B 15,500,000 1,550,000 13,95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우리은행 1005-304-555087 두산건설(주)외 1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 

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 시 기입한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견본주택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9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22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7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3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2(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전용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상기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1순위 청약 제한자)

■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4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 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1.05.(금) 2024.01.08.(월) 2024.01.09.(화) 2024.01.15.(월)
2024.01.17.(수)
~ 01.20.(토)

2024.01.29.(월)
~ 01.31.(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   방문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00 ~ 17:00)
※   방문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 소

■ 견본주택(10:00 ~ 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h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h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78-22번지)

※   서류접수 제출일 및 계약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예정임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3-101-0004800 호 204,309,42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견본주택 홈페이지 : https://www.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com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78-22번지(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견본주택)

▣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 분양문의 : 1566-2022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49㎡ / 59㎡A / 59㎡B / 59㎡AT / 74㎡B


